
◉대통령령 제34386호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8호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
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

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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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의 접수,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

제품에 대한 승인,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평가

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‘국립환경과학원장’에게 위임하였으나, 앞으로는 ‘화학물질안전원장’

에게 이를 위임하여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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